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 - 158호

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외 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외 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

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22), 중구청 도시개발과

(☏760-7516), 남구청 도시창생과(☏880-4486),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1),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1), 부평구 도시재생과

(☏509-6911), 계양구 도시정비과(☏450-5632),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7 .  14 .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 

2.  구역명 및 주요내용

  가. 구 역 명

    1) 중  구 : 항동1-2·자유공원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

    2) 남  구 : 주안역·학익시장·수봉지구단위계획구역

    3) 연수구 : 연수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4) 남동구 : 도림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5) 부평구 : 동암역남광장지구단위계획구역

    6) 계양구 : 경인교대역·장기·귤현·동양·살나리지구단위

               계획구역

    7) 서  구 :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상이한 용어정의 통일

    2) 가구·획지 및 필지선을 KLIS와 일치화

    3) 구역별 상이한 결정조서의 양식통일

    4) 공동개발에 관한 운영기준 및 개발규모 설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 반영

    6) 시행지침을 별표양식으로 전환하여 정비 등

3.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 결정(변경) 조서



 가. 중구 항동1-2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중구 자유공원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남구 주안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라. 남구 학익시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 남구 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바. 연수구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 남동구 도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 부평구 동암역 남광장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자. 계양구 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차. 계양구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카. 계양구 귤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타. 계양구 동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파. 계양구 살나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항동1-2 지구 

~‘파’살나리지구  
  (3쪽~663쪽) 생략

[별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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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서구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가좌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322,125.5 감) 166.6 321,958.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 변경사유 비고

변경

① 가좌동 

362-9번지 일원

321,958.9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남측 연결도로 지구계 불부합 
구간 조정

 ∘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역 구분

 ∘ 321,958.9㎡ 중 193,079.2㎡
 ∘ 가좌구역 중 정비구역 제외지

② 가좌동

308번지 일원

 ∘ 321,958.9㎡ 중 75,024.7㎡
 ∘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③ 가좌동

344번지 일원

 ∘ 321,958.9㎡ 중 53,855㎡
 ∘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22,125.5 감) 166.6 321,958.9 100.0
주거지역

계 318,141.1 - 318,141.1 98.8
제1종일반주거지역 148,297.1 - 148,297.1 46.1
제2종일반주거지역 169,844.0 - 169,844.0 52.7

자연녹지지역 3,984.4 감) 166.6 3,817.8 1.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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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도면번호①)
   (1) 일반사항

     ■ 용어정의

     ○ 해당법규 및 관련지침의 제정·개정 또는 변경에 따라 

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법규 및 관련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그 범위 안

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의 각 항목들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표기된다. 규제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며, 권장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다.
     ○ “가구(블록)”란 가로(街路)에 의하여 둘러싸인 구획으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획지 및 필지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을 말함.
     ○ “대지”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함, 다만 둘 이상의 필지

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가능

     ○ “필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5조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분할가능선과 도시계획시설선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된 면적을 필지면적에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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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도 】

     ○ “획지”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획지선으로 구획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를 말한다.
     ○ “공동개발(지정)”이란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반드시 공동개발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동개발(권장)”이란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권장한 것을 말한다.
     ○ “자율적 공동개발”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대·

최소 개발규모 안에서 토지소유자가 둘 이상의 필지를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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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와 필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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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한계선”이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되는 선을 말

한다.
     ○ “전면공지”란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대지 안에 확보되

는 공지로서 쌈지형 공지 등 다른 유형으로 지정되지 아

니한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한다.
     ○ “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의 1/2이상이 외부에서 내부

로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24시간 개방되어 일

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토

록 지정된 통로를 말한다.

     ■ 개발규모

     ○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건축현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대상지 여건에 맞는 계획적 개발규모의 범위를 설정하고, 
설정된 개발규모의 기준 내에서 공동개발 및 필지분할조

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 개발을 유도

       - 최소 개발규모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제

       - 최대 개발규모 : 개발규모 규제 및 유도

구분 단독주택지 평균 필지규모 (현황) 최대개발규모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 660㎡

   ※ 최대 개발규모 적용예외 사항

    ① 금회 고시 이전에 개발된 대지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지정․
권장) 및 획지계획이 수립된 필지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②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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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4,037.4 14 1 4,037.4 - -

가좌동 310 322.9 　
가좌동 310-1 214.3  　
가좌동 310-2 200.0  　
가좌동 310-3 200.1  　
가좌동 310-4 199.9  　
가좌동 310-5 271.2  　
가좌동 310-6 271.2  　
가좌동 310-7 271.0  　
가좌동 310-8 280.1  　
가좌동 310-9 257.9  　
가좌동 310-10 393.3  　
가좌동 310-11 386.1  　
가좌동 310-12 384.6  　
가좌동 310-13 384.8  　

2 960.9 4 2 960.9 - -
가좌동 336 226.7 　

가좌동 336-1 255.1  　
가좌동 336-2 207.5  　
가좌동 336-3 271.6  　

3 3,536.6 18 3 3,536.6 - -

가좌동 340 191.3 　
가좌동 340-1 197.8  　
가좌동 340-2 191.7  　
가좌동 340-3 197.9  　
가좌동 340-4 197.9  　
가좌동 340-5 198.1  　
가좌동 340-6 197.9  　
가좌동 340-7 198.1  　
가좌동 340-8 198.0  　
가좌동 340-9 191.6  　
가좌동 340-10 197.8  　
가좌동 340-11 191.3  　
가좌동 340-12 197.9  　
가좌동 340-13 197.9  　
가좌동 340-14 197.9  　
가좌동 340-15 197.9  　
가좌동 340-16 197.8  　
가좌동 340-17 197.8  　

4 3,608.2 18 4 3,608.2 - -
가좌동 341 165.9 　

가좌동 341-1 278.6 　
가좌동 341-2 132.3 　
가좌동 341-3 207.7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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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좌동 341-4 207.9 　
가좌동 341-5 207.7 　
가좌동 341-6 208.0 　
가좌동 341-7 208.0 　
가좌동 341-8 182.4 　
가좌동 341-9 188.9 　
가좌동 341-10 182.2 　
가좌동 341-11 206.2 　
가좌동 341-12 203.0 　
가좌동 341-13 214.7 　
가좌동 341-14 248.3 　
가좌동 341-15 282.1 　
가좌동 341-16 141.3 　
가좌동 341-17 143.0 　

5 3,480.8 18 5 3,480.8 - -

가좌동 342 181.6 　
가좌동 342-1 188.6 　
가좌동 342-2 183.2 　
가좌동 342-3 198.0 　
가좌동 342-4 198.0 　
가좌동 342-5 197.9 　
가좌동 342-6 197.9 　
가좌동 342-7 198.0 　
가좌동 342-8 198.0 　
가좌동 342-9 182.6 　
가좌동 342-10 188.1 　
가좌동 342-11 181.2 　
가좌동 342-12 197.8 　
가좌동 342-13 197.9 　
가좌동 342-14 197.9 　
가좌동 342-15 198.0 　
가좌동 342-16 198.0 　
가좌동 342-17 198.1 　

6 3,223.1 17 6 3,223.1 - -

가좌동 345 196.0 　
가좌동 345-1 202.3 　
가좌동 345-2 202.2 　
가좌동 345-3 202.3 　
가좌동 345-4 202.2 　
가좌동 345-5 202.3 　
가좌동 345-6 202.3 　
가좌동 345-7 202.4 　
가좌동 345-8 202.5 　
가좌동 345-9 202.4 　
가좌동 345-10 202.3 　
가좌동 345-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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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좌동 345-12 202.2 　
가좌동 345-13 202.1 　
가좌동 345-14 202.0 　
가좌동 345-15 195.6 　

7 3,224.9 16 7 3,224.9 - -

가좌동 346 197.2 　
가좌동 346-1 202.2 　
가좌동 346-2 202.4 　
가좌동 346-3 202.2 　
가좌동 346-4 202.1 　
가좌동 346-5 202.0 　
가좌동 346-6 202.2 　
가좌동 346-7 202.0 　
가좌동 346-8 202.1 　
가좌동 346-9 202.2 　
가좌동 346-10 202.2 　
가좌동 346-11 202.2 　
가좌동 346-12 202.1 　
가좌동 346-13 202.3 　
가좌동 346-14 202.2 　
가좌동 346-15 197.3 　

8 3,253.1 16 8 3,253.1 - -

가좌동 347 198.5 　
가좌동 347-1 205.0 　
가좌동 347-2 204.9 　
가좌동 347-3 204.8 　
가좌동 347-4 205.1 　
가좌동 347-5 205.1 　
가좌동 347-6 205.0 　
가좌동 347-7 198.8 　
가좌동 347-8 198.7 　
가좌동 347-9 204.9 　
가좌동 347-10 204.8 　
가좌동 347-11 204.8 　
가좌동 347-12 204.8 　
가좌동 347-13 204.7 　
가좌동 347-14 204.8 　
가좌동 347-15 198.4 　

9 3,248.6 16 9 3,248.6 - -

가좌동 348 198.3 　
가좌동 348-1 204.5 　
가좌동 348-2 204.5 　
가좌동 348-3 204.6 　
가좌동 348-4 204.6 　
가좌동 348-5 204.7 　
가좌동 348-6 204.8 　
가좌동 348-7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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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좌동 348-8 198.6 　
가좌동 348-9 204.7 　
가좌동 348-10 204.7 　
가좌동 348-11 204.6 　
가좌동 348-12 204.5 　
가좌동 348-13 204.5 　
가좌동 348-14 204.3 　
가좌동 348-15 198.2 　

10 3,544.0 18 10 3,544.0 - -

가좌동 349 192.3 　
가좌동 349-1 198.3 　
가좌동 349-2 192.1 　
가좌동 349-3 198.1 　
가좌동 349-4 198.1 　
가좌동 349-5 198.3 　
가좌동 349-6 198.2 　
가좌동 349-7 198.3 　
가좌동 349-8 198.3 　
가좌동 349-9 191.9 　
가좌동 349-10 198.3 　
가좌동 349-11 192.1 　
가좌동 349-12 198.4 　
가좌동 349-13 198.4 　
가좌동 349-14 198.3 　
가좌동 349-15 198.3 　
가좌동 349-16 198.1 　
가좌동 349-17 198.2 　

11 2,612.2 13 11 2,612.2 - -

가좌동 350 202.4 　
가좌동 350-1 197.2 　
가좌동 350-2 199.5 　
가좌동 350-3 199.5 　
가좌동 350-4 199.6 　
가좌동 350-5 199.6 　
가좌동 350-6 208.3 　
가좌동 350-7 208.2 　
가좌동 350-8 199.6 　
가좌동 350-9 90.6 　
가좌동 350-10 199.5 　
가좌동 350-11 199.7 　
가좌동 350-12 199.6 　
가좌동 350-13 108.9 　

12 3,366.6 18 12 3,366.6 - -
가좌동 351 93.8 　

가좌동 351-1 197.2 　
가좌동 351-2 196.7 　
가좌동 351-3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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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좌동 351-4 196.7 　
가좌동 351-5 196.7 　
가좌동 351-6 196.6 　
가좌동 351-7 196.6 　
가좌동 351-8 209.9 　
가좌동 351-9 209.5 　
가좌동 351-10 193.9 　
가좌동 351-11 196.6 　
가좌동 351-12 196.6 　
가좌동 351-13 196.8 　
가좌동 351-14 196.7 　
가좌동 351-15 196.8 　
가좌동 351-16 196.8 　
가좌동 351-17 102.1 　

13 4,184.7 21 13 4,184.7 - -

가좌동 352 214.9 　
가좌동 352-1 207.2 　
가좌동 352-2 207.1 　
가좌동 352-3 207.1 　
가좌동 352-4 207.0 　
가좌동 352-5 207.1 　
가좌동 352-6 207.1 　
가좌동 352-7 207.1 　
가좌동 352-8 207.1 　
가좌동 352-9 200.7 　
가좌동 352-10 200.8 　
가좌동 352-11 207.3 　
가좌동 352-12 207.1 　
가좌동 352-13 207.3 　
가좌동 352-14 207.1 　
가좌동 352-15 207.1 　
가좌동 352-16 207.3 　
가좌동 352-17 207.1 　
가좌동 352-18 207.2 　
가좌동 352-19 135.0 　
가좌동 352-20 119.0 　

14 1,272.1 5 14 1,272.1 - -

가좌동 353 235.4 　
가좌동 353-1 284.4 　
가좌동 353-2 265.6 　
가좌동 353-3 249.0 　
가좌동 353-4 237.7 　

15 2,923.9 12 15 3,023.9
(+100.0) - -

가좌동 359 209.8 　
가좌동 359-1 216.3 　
가좌동 359-2 216.3 　
가좌동 359-3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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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좌동 359-4 272.9 　
가좌동 359-5 273.2 　
가좌동 359-6 266.7 　
가좌동 359-7 266.6 　
가좌동 359-8 273.1 　
가좌동 359-9 312.9 　
가좌동 359-10 212.7 　
가좌동 359-11 209.4 　

16 5,224.4 23 16 5,224.4 - -

가좌동 360 234.0 　
가좌동 360-1 234.1 　
가좌동 360-2 234.0 　
가좌동 360-3 234.0 　
가좌동 360-4 234.2 　
가좌동 360-5 266.1 　
가좌동 360-6 282.7 　
가좌동 360-7 282.7 　
가좌동 360-8 282.7 　
가좌동 360-9 282.7 　
가좌동 360-10 282.7 　
가좌동 360-11 276.4 　
가좌동 360-12 169.0 　
가좌동 360-13 124.6 　
가좌동 360-14 283.9 　
가좌동 360-15 317.8 　
가좌동 360-16 234.1 　
가좌동 360-17 234.0 　
가좌동 360-18 234.2 　
가좌동 360-19 117.4 　
가좌동 360-21 110.4 　
가좌동 360-22 113.9 　
가좌동 360-23 158.8 　

17 4,018.4 21 17 4,018.4 - -

가좌동 361 212.8 　
가좌동 361-1 202.5 　
가좌동 361-2 198.1 　
가좌동 361-3 197.7 　
가좌동 361-4 197.6 　
가좌동 361-5 197.6 　
가좌동 361-6 197.7 　
가좌동 361-7 197.8 　
가좌동 361-8 197.6 　
가좌동 361-9 197.6 　
가좌동 361-10 191.1 　
가좌동 361-11 197.3 　
가좌동 361-12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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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좌동 361-13 197.3 　
가좌동 361-14 197.4 　
가좌동 361-15 197.3 　
가좌동 361-16 197.6 　
가좌동 361-17 197.4 　
가좌동 361-18 200.7 　
가좌동 361-19 123.2 　
가좌동 361-20 124.6 　

18 3,586.8 18 18 3,586.8 - -

가좌동 362 227.2 　
가좌동 362-1 196.9 　
가좌동 362-2 197.2 　
가좌동 362-3 197.2 　
가좌동 362-4 197.3 　
가좌동 362-5 197.2 　
가좌동 362-6 197.3 　
가좌동 362-7 197.4 　
가좌동 362-8 191.0 　
가좌동 362-9 197.4 　
가좌동 362-10 197.3 　
가좌동 362-11 197.5 　
가좌동 362-12 197.4 　
가좌동 362-13 197.4 　
가좌동 362-14 197.3 　
가좌동 362-15 197.3 　
가좌동 362-16 197.0 　
가좌동 362-17 209.5 　

19 2,789.3 14 19 2,789.3 - -

가좌동 369 207.5 　
가좌동 369-1 199.6 　
가좌동 369-2 201.2 　
가좌동 369-3 200.5 　
가좌동 369-4 200.4 　
가좌동 369-5 200.3 　
가좌동 369-6 196.1 　
가좌동 369-7 194.7 　
가좌동 369-8 200.3 　
가좌동 369-9 200.4 　
가좌동 369-10 200.4 　
가좌동 369-11 200.4 　
가좌동 369-12 199.4 　
가좌동 369-13 188.1 　

20 5,942.7  27 20 7,960.8
(-251.9) - -

가좌동 370 257.5 　
가좌동 370-1 225.4 　
가좌동 370-2 199.7 　



- 675 -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좌동 370-3 197.5 　
가좌동 370-4 229.7 　
가좌동 370-5 196.7 　
가좌동 370-6 170.6 　
가좌동 370-7 177.5 　
가좌동 370-8 224.1 　
가좌동 370-9 217.6 　
가좌동 370-10 234.5 　
가좌동 370-11 291.9 　
가좌동 370-12 131.3 　
가좌동 370-13 265.4 　
가좌동 370-14 106.6 　
가좌동 370-15 48.2 　
가좌동 370-16 107.2 　
가좌동 370-17 270.6 　
가좌동 370-18 404.7 　
가좌동 370-19 320.1 　
가좌동 370-20 563.9 　
가좌동 370-21 218.6 　
가좌동 370-22 107.1 　
가좌동 370-23 228.0 　
가좌동 370-24 106.1 　
가좌동 370-25 158.9 　
가좌동 370-26 12.0 　
가좌동 370-28 128.8 　
가좌동 370-29 171.9 　
가좌동 370-30 19.0 　

31 2,270.0 -

가좌동 410-42 202.0 　
가좌동 410-43 147.0 　
가좌동 410-44 173.0 　
가좌동 410-49 212.0 　
가좌동 410-51 188.0 　
가좌동 410-53 55.0 　
가좌동 410-54 252.0 　
가좌동 410-55 165.0 　
가좌동 410-56 133.0 　
가좌동 산174 389.7 　

가좌동 산174-10 53.0 　
21 501.9 2 21 501.9 - - 가좌동 371 240.6 　

가좌동 371-1 261.3 　

22 3,535.6 22 22 4,188.7 
(+138.2) - -

가좌동 372 115.9 　
가좌동 372-1 199.0 　
가좌동 372-2 256.8 　
가좌동 37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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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좌동 372-4 166.3 　
가좌동 372-5 112.4 　
가좌동 372-6 109.5 　
가좌동 372-10 140.7 　
가좌동 372-11 98.0 　
가좌동 372-12 91.0 　
가좌동 409-1 152.0 　
가좌동 409-2 182.0 　
가좌동 409-3 148.0 　
가좌동 409-4 221.0 　
가좌동 409-5 102.0 　
가좌동 409-6 95.0 　
가좌동 409-7 102.0 　
가좌동 409-8 166.0 　
가좌동 409-9 338.0 　
가좌동 409-10 132.0 　
가좌동 409-11 126.0 　
가좌동 409-12 139.0 　
가좌동 409-13 132.0 　
가좌동 409-14 96.0 　
가좌동 409-16 5.0 　
가좌동 409-17 6.0 　
가좌동 409-18 21.0 　

23 514.9 3
가좌동 372-7 265.2 　
가좌동 372-8 128.2 　
가좌동 372-9 121.5 　

24 719.9 5

23 2,115.9
(+141.0) - -

가좌동 373 132.2 　
가좌동 373-1 113.9 　
가좌동 373-2 212.4 　
가좌동 373-3 138.2 　
가좌동 373-4 123.2 　

30 1,255.0 10

가좌동 410-32 131.0 　
가좌동 410-33 141.0 　
가좌동 410-34 141.0 　
가좌동 410-35 141.0 　
가좌동 410-36 141.0 　
가좌동 410-37 153.0 　
가좌동 410-38 141.0 　
가좌동 410-39 141.0 　
가좌동 410-40 141.0 　
가좌동 410-41 125.0 　

25 1,178.1 7 24 2,600.1 - -
가좌동 375 125.6 　

가좌동 375-1 206.9 　
가좌동 375-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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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좌동 375-8 152.7 　
가좌동 410-11 167.0 　
가좌동 410-12 189.0 　
가좌동 410-13 195.0 　

29 1,422.0  10

가좌동 410-20 153.0 　
가좌동 410-21 141.0 　
가좌동 410-22 141.0 　
가좌동 410-23 141.0 　
가좌동 410-24 141.0 　
가좌동 410-26 141.0 　
가좌동 410-27 141.0 　
가좌동 410-28 141.0 　
가좌동 410-29 141.0 　
가좌동 410-30 141.0 　

28 1,686.8 9 25 1,750.1
(+63.3) - -

가좌동 375-3 233.4 　
가좌동 375-4 63.3 　
가좌동 375-5 338.8 　
가좌동 375-6 194.6 　
가좌동 410-14 153.0 　
가좌동 410-15 149.0 　
가좌동 410-16 183.0 　
가좌동 410-17 153.0 　
가좌동 410-18 141.0 　
가좌동 410-19 141.0 　

26 4,697.8 22 26 4,697.8 - -

가좌동 378 202.5 　
가좌동 378-1 208.8 　
가좌동 378-2 208.7 　
가좌동 378-3 208.7 　
가좌동 378-4 208.8 　
가좌동 378-5 192.0 　
가좌동 378-6 188.6 　
가좌동 378-7 216.8 　
가좌동 378-8 188.9 　
가좌동 378-9 223.0 　
가좌동 378-10 222.2 　
가좌동 378-11 248.1 　
가좌동 378-12 246.9 　
가좌동 378-13 158.4 　
가좌동 378-14 246.7 　
가좌동 378-15 170.7 　
가좌동 378-16 191.9 　
가좌동 378-17 208.1 　
가좌동 378-18 208.2 　
가좌동 378-19 208.1 　



- 678 -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수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비
고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좌동 378-20 208.2 　
가좌동 378-21 202.0 　
가좌동 378-22 131.5 　

27 4,136.4 20 27 4,136.4 - -

가좌동 379 194.4 　
가좌동 379-1 200.6 　
가좌동 379-2 200.7 　
가좌동 379-3 200.6 　
가좌동 379-4 200.6 　
가좌동 379-5 200.6 　
가좌동 379-6 200.6 　
가좌동 379-7 200.5 　
가좌동 379-8 200.5 　
가좌동 379-9 218.8 　
가좌동 379-10 266.4 　
가좌동 379-11 246.9 　
가좌동 379-12 200.6 　
가좌동 379-13 200.6 　
가좌동 379-14 200.6 　
가좌동 379-15 200.6 　
가좌동 379-16 200.7 　
가좌동 379-17 200.7 　
가좌동 379-18 200.7 　
가좌동 379-19 200.7 　

     ■ 공동주택용지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

획지수

가구 획지 필지

비고
명칭

면적(㎡) 번호 면적(㎡)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2 9,210.6 - - 1 29 9,210.6 가좌동 360 9,210.6 - - 　
33 9,506.9 - - 1 30 9,506.9 가좌동 360-1 9,506.9 - - 　
38 6,908.2 - - 1 31 6,995.2 (+87.0) - 6,995.2 가좌동 407 6,842.5 　

가좌동 408-9 152.7 　

     ■ 학교용지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규모(㎡)
획지

획지수

가구 필지 획지

비고
명칭

면적(㎡) 번호
면적(㎡) 위치

면적(㎡) 위치
면적(㎡)

- - - - - 28 14,238.5 - - 가좌동 343 14,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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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정

구 분 단독주택용지(A) 공동주택용지(B)

용도

지정

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당구장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게임제공업소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 노유자시설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연립주택

불허

용도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 200% 이하
높이 ∙ 3층 이하 ∙ 10층 이하

     ❚변경

구 분 단독주택용지(A) 공동주택용지(B) 학교용지(C)

용도

지정

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 노유자시설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연립주택

∙ 학교

불허

용도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 200% 이하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 10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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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배치,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① 건축물의 배치 : 변경

     ❚기정

구분 계획내용

단독주택용지(A)

∙ 건축물의 전면은 환경적(일조등)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 담장설치시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

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을 유도 

∙ 대지내 주차공간 확보 및 인접 주택과의 이격거리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공동주택용지(B)
∙ 아파트의 배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에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학교용지(C) ∙ 학교의 건축물 배치는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도로 소음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

     ❚변경

구분 계획내용

단독주택용지(A)

∙ 건축물의 전면은 환경적(일조등)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 담장설치시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

도로에 접한 필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을 유도 

∙ 대지내 주차공간 확보 및 인접 주택과의 이격거리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공동주택용지(B)
∙ 아파트의 배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에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학교용지(C) ∙ 학교의 건축물 배치는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도로 소음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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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축물의 형태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단독주택

 

용지
(A)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

 

면이상의 

 

벽면에서 

 

통

 

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다만 

 

가로형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용하

 

며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
∙ 

 

근린생활시설의 1

 

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권장사항)

 

공동주택

 

용지
(B)

∙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조망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동 

 

최대길이를 10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

 

ㄹ

 

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옥상이용
 - 

 

도시녹화 

 

및 

 

주민에게 

 

쉼터제공을 

 

위해 

 

수목 

 

등 

 

조경시설 

 

설치 (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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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 1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은 2개이내

 -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표시

∙ 한 건물내 같은 층에 설치되는 가로형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폭은 점포점유 가로폭 이내로 설치, 다만 입체형·조각형은 예외

∙ 건물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폭의 

80%이내, 다만 층간 벽면높이가 1m미만인 경우에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 세로형간판은 부착금지, 다만 건물정면의 주 출입구(주계단 입구) 기둥 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

명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치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 1개의 건물에 2개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간판(종합사인보드)만 허용

∙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을 1/2이내이어야 함

  다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돌출간판은 상·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세로폭을 제외한 가로폭·돌출·두께가 동

일하여야 하며 건물의 양쪽 끝부분에만 설치가능

  다만 건물전면폭이 10m이하인 경우 한쪽 끝에만 설치

∙ 옥상간판·네온 및 전광류 사용금지, 다만 의료기관·약국은 제외

∙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함

∙ 고시일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한 광고물은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

하며 상호변경에 의한 표시내용 변경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

   (5)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동

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호 부터 제7호 및 「인천광

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

미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5조 제4항 제8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

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계획내용 비고

∙ 공동개발 계획중 지정과 권장간의 상호 변경에 관한 사항(공동개발 폐지 제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대지내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 차량출입구의 변경(단,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및 Bus-bay, 가감속차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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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②) : 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가좌동

308번지 일원
75,024.7 - 75,024.7

   (다) 정비계획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5,002.2 - 75,024.7 100.0

     ② 용도지구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3 가좌IC~
자연녹지지역

일    반

미관지구

가좌동

308번지

일원

38,700
1,610

15 인고 제109호
(1999.9.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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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격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 2 32 30~33 주간선

도로
8,081.0 도화동

대2-4
부천시

구역계

일반

도로

11,22,32호
광장

경고제160호
(1976.7.8.)

기정 중 3 122 12~23 집산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

도로
- 인고제73호

(1977.3.31.)

기정 소 1 1 12~15 국지도로 456.7 대2-32 중3-122 일반

도로
- 경고제206호

(1976.8.11)

기정 소 3 10 6 국지도로 192.6 중3-122 소1-1 일반도

로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① 노외

주차장
가좌동 309일대 450.2 - 450.2 - 조성후

무상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24 주공2단지

공원

어린이

공원

가좌동 309일원 

일대
1,500.4 - 1,500.4 - 조성후

무상귀속



- 685 -

    ④도시계획시설(녹지)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녹지① 녹지 경관녹지
가좌동 308일원 

일대
1,924.0 - 1,924.0 -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 녹지② 녹지 경관녹지
가좌동 309일원 

일대
1,613.6 - 1,613.6 - 조성후

무상귀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법정기준

기정

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8조

주

민

공

동

시

설

경로당 상동55조
문고 상동55조

보육시설 상동55조
휴게소 상동29조

어린이놀이터 상동46조
주민운동시설 상동53조

근린생활시설 상동50조
경비실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24.7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33 1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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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

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 명 칭 면적(㎡)

기정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24.7

획지1 25,14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9%이하 240%이하 90m이하
획지2 38,164.4 21.99%이하 240%이하

획지4 450.2 노외주자창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7 450.1 노유자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8 619.9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주차장법 제2조제5의5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획지7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8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람주점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
북서측 대로2-32호선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남동측 소로2-1호선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획지2
북서측 대로 2-32호선
북측 중로3-122호선
북동측 중로3-122호선
남측 소로3-10호선
서측소로1-1호선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7.6% +지하주차장계획 10% = 257.6%
  - 계획용적률 : 250%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

건설등)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 획지 3의 어린이 공원, 획지 5와 획지6의 경관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에 1』개정(2011.07.01)에 

따른 “평균18층 이하”계획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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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자

연

환

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토양포장도 감소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

  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우수유출량 감소

-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
◦절·성토 발생 및 

  미미한 지형변화 예

상

◦지형변화 최소화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표토(비옥토)유실 방지로 표토층 선 확보 및  

  적정 장소 적치로 조경수 식재용으로 재활용

-

녹지변동

녹지체계
○ ◦녹지화 증가 예상

◦녹지대 연결 필요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화를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됨

◦사업지구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

지 녹지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것으로 예상됨 

-

습지보전 × - - -

비오톱 ○ ◦비오톱 유형 변화

◦비오톱 공간 증가예상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의 비오톱 유형은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미만인 공동주택지로의 변화예상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미 서식지인 비오톱 
공간 증가가 예상됨

-

바람 × - - -
에너지 ○ ◦에너지 소비 증가예상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환경오염 × - - -
경관 ○ ◦고층의 높은 경관으

로 변화

◦주변 건축물 및 인근 주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층고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 - - -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비산먼지, 폐기물, 공
사장 소음문제 등 발

생 등 예상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 

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공사 시 적정 처리계획 수

립·시행

-

※검토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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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교통

◦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지 못한 
실정 또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응급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 재해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화재 및 

지진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가좌주공2차아파트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대상지는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

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홍수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

◦ 따라서,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 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7m)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

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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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75,024.7

획 지 1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25,14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38,164.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3 1,500.4 공원

획 지 4 450.2 주차장시설

획 지 5 1,924.0 녹지

획 지 6 1,613.6 녹지

획 지 7 450.1 노유자시설

획 지 8 619.9 근린생활시설(존치용지)
- 5,158.3 도로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①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②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소형

주택 건설 시 동법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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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① 기존수목현황

구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구
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1 감나무 3.5H × R10 17 상 11 단풍나무 4.5H × R15 60 중
2 감나무 4H × R12 58 중 12 느티나무 4H × R10 25 하
3 감나무 4.5H × R15 30 상 13 느티나무 5H × R15 11 상

4 감나무 5H × R15 46 하 14 벚나무 3.5H × R12 23 상
5 은행나무 3.5H × R10 67 하 15 벚나무 4H × R15 35 하
6 은행나무 4H × R13 30 상 16 벚나무 5H × R20 28 중
7 은행나무 5H × R18 63 중 17 벚나무 5.5H × R20 18 중
8 은행나무 6H × R22 67 중 18 목련 4.5H × R20 12 중
9 단풍나무 3H × R7 24 상 19 목련 5H × R15 11 상

10 단풍나무 3.5H × R7 63 중 20 목련 6H × R18 12 중
조경수목 총계 700주 중 이식가치 “상” 146주

    ② 기존수목활용 계획

구분 수목 활용 계획

현황분석

◦ 대상지는 도심지내에 속하여 있고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 본 사업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비오톱·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 사업지구의 녹지 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지역인 것으로 산정됨

◦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목련, 느티나무 등 약 총 700주가 분포하고 있음

향후 계획

◦ 사업지구 내 분포하는 조경수목 중 수종, 수형 및 이식비용과 공사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시가치 “상” 상태인 146주의 이식수종을 선정·재이식하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

◦ 사업지구 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함

◦ 사업지구 내 조경녹지, 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미 서식처를 마련할 계획임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①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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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하 주차장 계획(단지내)
     ○ 비상차량의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전 주차장을 지하주차

장으로 계획

     ○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한 진출입램프 주요지점에 

경고등 설치

  (7)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②) : 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가좌동

344번지 일원
53,855 - 53,855

   (다) 정비계획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3,855 - 53,855 100.0

     ② 용도지구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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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격

기 능
연 장(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A 20~30(주요폭원23m) 집산
도로

890 대2-32 대2-35 일반
도로

2011.8.16(인고제207호)

기정 중로 2 773 15 국지
도로

197 중1-A 소3-101 일반
도로

2011.8.16(인고제207호)

기정 중로 3 297 12 국지
도로

76 중3-121 소2-3 일반
도로

2011.8.16(인고제207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50 중2-773 중3-297 일반
도로

2011.8.16(인고제207호)

기정 중로 3 121 15~24(주요폭원15m) 집산
도로

885 대2-35 중1-A 일반
도로

1996.8.6(인고제139호)

기정 중로 3 273 12~15(주요폭원12m) 국지
도로

252 중1-A 중3-271 일반
도로

2010.6.28(인고제186호)

기정 소로 1 3 10~15(주요폭원10m) 국지
도로

181 중1-A 소1-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17 소1-2 중3-273 일반
도로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① 노외

주차장

가좌동 344번지

일원
423.0 - 423.0 - 조성후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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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한신공원
어린이

공원
가좌동 344 5,470 - 5,470 -

기정 ① - 어린이

공원
가좌동 396 1,900 - 1,900 조성후

무상귀속
  

    ④도시계획시설(녹지)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가좌동 380,

399 1,223 - 1,223 -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가좌동 305-5 79,439 - 79,439 - 지구 외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

수하여 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3,855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41 -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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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 명 칭 면적(㎡)

기정

가좌
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3,588

획지44-1(공동주택) 36,136 서구 가좌동381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 250%이하

획지44-2(노유자시설) 1,300 서구 가좌동396번지 일원
보육시설(어린이집) 50%이하 150%이하

85m이하(평균25층
이하)

획지45-2(주차장) 423 서구 가좌동344번지 일원
주차장 90%이하 1,500%이하

15m이하(3층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44-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4-2
지정용도 ◦영유아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5-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44-1 ◦인접대지경계선 폭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공보행통로 ◦대상지내 기존 보행축을 고려하여 8m의 공공보행통로 계획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기준용적율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4% +    공공시설부지 확보 3.6% +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89% → 계획용적률 : 25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획지44-4, 44-5의 완충녹지 및 획지 44-3, 45-1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

축물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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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미비

◦절·성토의 공사는 없으며 주변지역과의 단차가 없도록 

계획함

◦주변도로 지반고를 고려한 계획으로 최대한 옹벽 발생이 

없도록 계획유도

녹지변동

녹지체계

◦녹지화 증가 예상

◦녹지대 연결 필요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율 증가

◦본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

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지 녹지활용

도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비오톱
◦비오톱유형 변화 없음

◦비오톱 공간증가 예상

◦사업시행 후 사업대상지의 비오톱 유형은 공동주택지(평
가등급 5등급)으로 평가제외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비

오톱 유형은 분포하지 않음

◦녹지면적 확보로 생물서식공간을 창출

생

활

환

경

일조
◦본 건축물에 의한 일조

의 영향

◦획일적인 평행배치를 피하고 변화 있는 공간이 되도록 

유도

바람 ◦바람길의 확보
◦판상형의 거대건물이 아닌 신선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

도록 탑상형으로 건축할 계획

에너지 ◦에너지 소비증가예상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절약형 단지 조성

휴식 및 

여가공간

◦환경친화적 건전한 공

간 조성

◦산책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Green Network체계 구축

◦보행연결통로를 구성할 수 있는 보행 Network체계 구축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폐기물의 발생, 공사장 

  소음발생 등 예상

◦폐기물관리법,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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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재난방지

◦ 개발전·후 비교시 녹지면적 등의 증가로 볼때 개발전보다 불투수층이 감소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개발전·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하나, 공사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중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임시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여 활용

◦ 공사중·후에 단지내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연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피해지역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배제계획 수립하고, 포장재 사용시 
투수성이 우수한 자재사용을 적극검토

◦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사시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막 설치(북측 가정여중교 주변, 남측 유영아파트변)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인접한 가정여중 측 획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일조 및 경관상 여건 향상

통학로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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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용도)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44-1

44 40,559

1 인천 서구 가좌동

381번지 일원
36,136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4-2 2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1,300 - 노유자시설

(보육시설)
44-3 3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1,900 - 어린이공원

44-4 4 인천 서구 가좌동

380번지 일원
733 - 완충녹지

44-5 5 인천 서구 가좌동

399번지 일원
490 - 완충녹지

45-1
45 5,893

1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5,470 - 어린이공원

45-2 2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423 - 노외주차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①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

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② 시행예정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 구역지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정함

    ■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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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분 수목 활용 계획

현황분석

◦ 대상지는 80년대 중반 조성된 구도심에 해당하며,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았음

◦ 본 사업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필지(연립주택지)내 일부 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 건축물은 3층 이하의 연립 및 빌라지역으로 분포된 수목조사결과 주요수종으로는 은행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플라타너스 등 약 총 693주가 분포함

◦ 기타 수목으로는 장미넝쿨, 수수꽃다리, 쥐똥나무, 회양목 등이 있으며 그 식재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향후 계획

◦ 조사된 수목은 식생상태가 불량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경관성이 떨어지는 등 

조경수목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 됨

◦ 향후 사업시행시 조사된 수목의 이식가치 및 생존률 등을 조사·검토하여 대상지내 공원, 
완충녹지, 가로수 등에 최대한 활용 할 것임

◦ 활용 가능한 수목의 경우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이식 보존할 계획임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①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

가 확보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

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계획서상 용적률 완

화 인센티브 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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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형도면 :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끝.


